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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 목적

이번 감사는『감사기준시행세칙』제41조 규정에 따라 본사의 업무 전반

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운영 종합감사로, 본사 업무전반에 걸

쳐 업무처리의 합법성 또는 합리성 및  합목적성 등을 검토하여 부정 및 

오류를 시정 또는 예방하고 불합리하거나 비능률적인 업무를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감사대상 기관 및 범위

감사범위는 직전감사 개시 월(2012.11.)부터 2014. 10. 31. 까지 본사 전

부서(mmmmmmm단 제외)에 대하여 감사실시

   ※ mmmmmmm단은 중․장기 미래위험대비 컨설팅 감사 수감으로 인하여 감사대상

에서 제외 <컨설팅감사 시행지침 제7조 제3항>

 3. 감사기간 및 인원

이번 감사는 2014. 11. 3.부터 같은 해 11. 7.까지 5일간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같은 해 11. 10.부터 같은 해 11. 14.까지 5일간 감사실장 등 감사부서 직원 

6명, 감사분소 2명, ◈◈회계법인 회계사 2명 포함 10명이 실지감사 실시  

 4. 감사중점사항

이번 감사는 본사의 주요 정책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예산 편성 및 집

행의 적법성, 조직․인력 운용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는 한편 특히 각 부서별 

추진업무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미션 및 비전에 따라 공사 경영목표 

달성성과에 중점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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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감사대상기관 업무 현황

 1. 조직 및 인력

   ❍ 본  부 : 3실, 8부,  2단  2원  12본부

 2. 인력 현황 : 2014. 11. 30. 기준

구    분 합  계 본  사 ◇◇원 ○○원 본  부 지  사

정    원 3,703 191 24 66 365 3,057

현    원 3,672 189 22 67 385 3,009

 3. 2013년 업무추진 실적
(단위 : 필/백만원)

구 분

업무명

목      표 실      적 비     율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합   계 1,511,563 445,300 1,854,409 444,574 122.7 99.8

일반업무 611,685 224,737 604,440 223,245 98.8 99.3
특수업무

(부대업무포함) 899,878 220,563 1,249,969 221,329 138.9 100.3

  

 4. 2014년 업무추진 실적

(2014. 11. 30현재) (단위 : 필/백만원)

구 분

업무명

목 표 실 적 비 율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합 계 1,336,557 419,200 1,197,245 375,304 89.6 89.5

일반업무 609,594 235,005 602,079 228,892 98.8 97.4
특수업무

(부대업무포함)
726,963 184,195 595,199 146,412 81.9 79.5

     ※ 2014년도 목표 대 실적(11월 30일 현재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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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감사결과

 1. 총  평

❍「미래」「발상」「가치」를 경영핵심으로 중점추진사항을 적극 실천함으로서, 

국토공간정보 가치를 창출하는 Total Solution Provider 로 도약하여 공사 미션인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는 2014년 CEO경영 방침 아래 

유기적 체계를 가동하여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  본사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로 적정하였으며, 2013년 

업무실적 대비 100.1% 로서 흑자 경영달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

과로 판단된다. 특히 2014년 11월말 업무실적도 현재 89.5%의 실적으로서 정상적

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었다.

❍ 특히, 경영 전략 및 경영계획의 수립과 전체적인 공사의 경영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대 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예산 집행 등 국민체감도 및 

공사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 및 지적측량미수수수료 관리 상황을 점

검하였다. 또한 정보 운영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 발주 건에 대한 관리 

감독 사항과 민원업무관련 및 고객관계관리 시스템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부 관련 계약대금 선납 약정 등을 점검하였다.

❍ 따라서 이번 본사 종합감사결과는 양호한 편이었으며 2014년 기관운

영 감사원 감사(12월 중)를 대비하고 본사의 주요정책 및 사업의 적정성과 

예산 등 각 부서별 추진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인 자체점검으로 공사가 바

라는 미션과 경영 목표를 달성을 위해 개선, 통보 처분을 요구하고자 한다.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원)

구분 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현지

처분

모범

사례통보 시정 개선 권고 회수 지급 중징계 경징계 문책

건수
8

(9)
2 0 3 3 1

금액 0

※ 총괄(  9  )은 현지처분 1건 포함한 숫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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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야별 지적사항 요약

가 . 지적측량 업무 분야

11111111111111  고객관계관리(CRM)시스템 관리 및 감사처분 이행 소홀

< 요  약 >

고객관계관리(CRM)시스템

민원업무 자료관리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현장지원시스템(MOS)에서 지적측
량업무 자료조사 시 사전에 민원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CRM 운영
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지적측량민원업무처리지침」반영하고 이에 따라 개
선사항을 2개월 이내에 집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함이 타당하나 자료관리 
등을 통한 민원발생 최소화 관리감독 소홀

22222222222222 새업무(지적공간정보업무) 수주보상금 지급 개선

< 요  약 >
「새업무(지적공간정보업무)운영지침 제4조(지적공간정보업무의 범위)1항및제5
조(보상금의 신청), 제6조(보상금의 지급대상 및 기간)

새업무 수주 보상금을 신청할 경우 업무완료 실적과 수주보상금 신청금액이 일치 
여부 확인 및 심의 의결 시 보상금 신청 기한과 수주보상금 신청금액이 누락되
거나 과다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업무지원시스템(COS)
에 등록된 실적을 기준으로 개발 및 수주된 업무에 대하여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업무 개선

33333333333333  고질민원처리 협의회 운영 개선

< 요  약 >

‘민원감소 방안 마련을 위한 TF팀 운영 계획’(□□□□부-3323)

측량민원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처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옴부즈만 
제도와 고질민원처리 협의회 운영을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고질민원 
처리 품질향상을 위해 일관성 있는 동일한 협의회로써 통합 운영하여 민
원 대응과 표준화된 민원처리로 행정력소모와 소요비용 절감을 위한 양질
의 방향을 도출하여 민원의 신속한 해결 및 예방이 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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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회계서무 분야

11111111111111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기간 단축에 관한 사항  

< 요  약 >

「계약사무처리규칙」제33조(입찰공고의 시기)

일반경쟁 입찰중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공고시에는  발주부서의 구체적
인 긴급사유 내용을 방침문서에 명확히 제시하여 입찰에 임하여주시기 
바라며 계약부서에서는 긴급공고로 인한 최종 유찰시 선정업체의 기술·
규격의 적합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수의시담에 임하여 계약을 
심의할 것을 권고.

22222222222222 선금 반환사유 미개정

< 요  약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부는 2014.01.10.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을 개정하며 ‘사고이월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선금반환사유에서 삭제하였으나 공사의 ｢계약사무 처리규
칙｣에는 동 개정내용이 반영되지  않음.

33333333333333 S/W 용역업체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요  약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S/W용역의 계약상대자가 도급받은 사업을 하도급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서면 승인을 받아
야 하지만, 서면 승인을 요청하지 않아도 이를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며, 승인 없이 
하도급 할 경우 S/W용역의 품질을 보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도급 여부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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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일반행정

11111111111111 경영정책위원회 심의요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요  약 >

「경영전략 및 분석평가에 관한 규정」 제49조 (설치)

공사의 발전을 위한 경영에 중요한 정책결정사항은 “경영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심
의․의결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나 위원회 운영, 신규사업 예산배정, 정책결정기구의 혼선 등
으로 위원회 운영을 소홀히 함.

22222222222222 ♤♤ PC폰 이용 개선

< 요  약 >
「민원실 유선전화 착신·전환서비스 도입」(안)
[▣▣▣▣팀-818(2008. 9. 1.)]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 부가서비스 PC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이용자 관리를 소홀
히 하여 □□□□부도 파악되지 않는 회선이 다수 있으며, ♤♤의 관리실태도 의심되어 현재 시
점에서 PC폰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 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선할 것을 권고. 

4. 향후 계획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에 처분조치 하고, 지적 사항의 처리 내

역은 금회에 그치지 않고 사후 관리이행 점검 실시



- 7 -

Ⅳ.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명, 원)

일련
번호

감사대상기관
(부서) 건명

처분요구 조치
기한 감사자처분종류 재정상조치금액

8-1 본사 □□□□부 고객관계관리(CRM)시스템 관리 개선 통보 1개월 감사실장
9명

8-2 본사 □□□□부 ♤♤ PC폰 이용 관리 소홀 권고 2개월

8-3 본사 □□□□부 고질 민원처리 협의회 개선 권고 2개월 〃

8-4 본사 ♧♧♧♧단 새 업무 (지적공간정보업무) 수주보상금
업무처리 절차 개선

개선 1개월 〃

8-5 본사 ✪✪✪✪실 협상에의한계약」입찰공고 기간 단축에
관한 사항

통보 2개월

8-6 본사 ♢♢부 계약금액감액에 따른 선금반환 규정
마련 필요

개선 2개월

8-7 본사 ☉☉☉☉부 정보시스템용역업체 관리절차 개선 권고 1개월

8-8 본사 ♣♣♣♣실
경영정책위원회 심의요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선 2개월

※ 위 처분종류 및 조치기한은 감사기준 시행세칙 제35조에 의한 감사결과 조치사항임.

□ 행정상조치 : 8건 <□□□□부 3건(통보1.권고2), ♧♧♧♧단 1건(통보),

♢ ♢부1건 (개선 1 ) ,☉ ☉ ☉ ☉부1건 (권고 ) ,♣♣♣♣
실 1건(개선), ✪✪✪✪실 1건(통보)>

2. 현지조치 사항

기관명 처분지시
일련번호 제 목 처분 내용 요약 감사자

✪✪✪✪실 1-1
지출증명 서류의

수취 및 보관 철저

직원 개인이 간이영수증을 수취하여 월 세차대금을 개인이 수령하
는 것은 공용재산을 이용한 사적 수익의 오해 소지를 불러일으
킬 수 있어 회계투명성과 내부통제 측면에서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후부터는 법인세법 에 열거된 적정한 지출증빙서
류를 수취·보관하여 회계투명성을 확보

사무직#급
박♡♡

(소 계) (1건)



- 8 -

Ⅴ. 기타사항

없음

붙임 1. 처분서  1부. 끝.



감     사     실

통      보

제        목   고객관계관리(CRM)시스템 관리 및 감사처분 이행 소홀

관 계  기 관   본사 □□□□부

내        용 

고객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분석 및 활용하여 고객가치 경영 기반을

마련하고 고객접점 업무 효율성 제고와 내부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고객

관계관리(CRM)시스템1)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2010. 1. 1. 부터 CRM

시스템을 통한 표준화된 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

활동을 전개하였고 지속적인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운영하여 왔다.

또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강화와 선제적 민원업무 처리를

통해 고객감동 경영체계 선진화를 구현하고자 2013. 1. 15. 고도화 계획을

추진하고 2014. 1. 1. 개선 용역을 완료하였다.

1) ＊CRM(고객관계관리시스템):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① 통합 고객정보 DB 구축 ② 고객의 소리 관리 시스템(VOC : Voice of Customer) 개발 ③ 영업 관리
시스템(SFA: Sales Force Automation)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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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관계관리(CRM)시스템 주요 개선 현황>

분 야 개 선

CRM
시스템

❍ □□□□부-155(2014.1.10.)와 관련 연도별 민원처리내역 송부
❍ 2010.∼ 2013. 누락된 측량민원내역, 성과협의회, 실사위원회, 적부심사건 전량
- 측량민원내역: 민원서, 민원처리결과보고서, 요약서 외 첨부

- 성과협의회·실사위원회: 의결서 첨부, 성과협의회개최내역 등록

- 적부심사: 조사보고서(심의자료), 청구서, 의결서, GDB파일첨부, 적부심사개최내역등록

❍ 각 본부 및 지사 단계별 등록

- 2012. ∼ 2013. 자료: 2014. 4. ∼ 5.
- 2011. ∼ 2010. 자료: 2014. 6. ∼ 7.
- 본부 담당자 1차 확인: 2014. 8.
- 본사 담당자 2차 확인: 2014. 9.

❍ 반복민원, 중복민원의 경우 민원요약서는 주기적 업데이트
❍ CRM시스템의 수정 및 삭제는 문서로 요청

- 모든 수정사항 및 삭제는 해당월 안에서만 가능

- 정확한 사유를 기재하여 요청(타당한 사유가 아닐 경우 삭제 불가능)

❍ 수기작성 폐지

- CRM시스템 고도화로 민원사무처리부, 상담처리부 출력하여 비치(보존기간 10년)

❍ 민원건 CRM시스템 전량 등록

❍ CRM시스템 미 등재시 패널티 적용[보험, 상조회]

그리고 자료 관리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민원담당자 워크숍 개최,

“민원업무처리 개선 알림”(□□□□부-1316: 2014. 4. 2.)을 통해 안정적

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되도록 교육하는 등 시스템 운영의 정착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위 현황과 같이 개선사항을 보면 등록이 누락된 2010년 ∼ 2013년에

발생한 민원건에 대하여 민원서, 민원처리결과보고서, 성과협의회 등 민원

관련 서류를 전량 시스템 상에 등록하고 그에 따른 본부(2014. 8.) 및

본사(2014. 9.) 담당자의 확인․점검을 추진하였으나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고, 감사기간 내에 “2014년 민원업무실태 확인·점검계획(안)” (□□□

□부-4449: 2014. 11. 11.)을 수립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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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종합감사 결과 개선사항 통지(✪✪✪✪실-3136, 2014. 4.21.)”
처분 내용을 보면 민원업무 자료관리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현장지원

시스템(MOS)에서 지적측량업무 자료조사 시 사전에 민원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CRM 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지적측량민원업무

처리지침」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개선사항을 2개월 이내에

집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함이 타당하다.

<종합감사결과 처리전말 보고 내용(2014.7.1.)>

지적사항 처분요구내용 처리전말 처리결과 비고

CRM시스템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

및 C R M 시 스 템 과

MOS시스템이 연계

되도록 기능 개선

지적측량민원업무

처리지침 개선 및

MOS시스템 자료부에

민원 건을 등록 관리

할 수 있도록 지원

지적측량민원업무처리지침은 11

월경 수정․보완시 CRM시스템

관련 지침 추가 예정이며, MOS

시스템에 CRM시스템 민원 자

료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 완료

추진중,

완료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추진중”인 과제를 “11월 지침 수정·보완

시 추가 예정”으로 처리하고 지연사유와 처리 가능일을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 보고하지 않는 등 감사처분에 대한 이행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  최근 지적측량과 관련하여 부정적 언론보도의 증가로

공사 대외 이미지가 훼손되는 등 공신력이 실추되고 있으므로 감사처분

사항을 즉시 이행하고, CRM시스템 자료 관리 등을 통해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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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실

권      고

제        목   ♤♤ PC폰 이용 개선

관 계  기 관   본사 □□□□부

내        용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실 유선전화 착신·전환서비스 도입(안)

[▣▣▣▣팀-818(2008. 9. 1.)]에 따라 민원실 근무자가 업무협의 등으로

자리 이석 시 고객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직접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고객 불만족 사례를 해소하고자 민원실 유선전화기(229대)에 ♤♤ PC

폰 착신·전환서비스(이하 PC폰)를 도입하였다.

PC폰 이용 요금은 40회선까지는 1회선 당 월 2,000원 월정액을 부과하고

40회선 초과 시부터는 기업 당 월 72,000원으로 이용회선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공사는 1개 기업단위로 가입(본사 일괄 통신비

납부)하여 가입대수와 상관없이 월 72,000원으로 이용하였다.

그리고, 지사 유선전화기 착신·전환서비스 일괄 가입 추진[▣▣▣▣팀

-1237(2008.10.14.)] 및 유선전화기 착신·전환서비스 추가 가입 통지[▣▣

▣▣팀-1372(2009.6.3.)]에 따라 보다 향상된 전화친절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선 지사 사무실에서 사용 중인 유선전화기에 대하여도 동 서비스 가입

수요를 조사하여 각각 289대와 114대에 대하여 일괄 가입하여 총 632대를

사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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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폰 최근 이용 현황(3개월)]

(금액단위: 원)

연월 적요 가입회선
사용금액
( ① )

할인금액
( ② )

청구금액
(①-②)

비 고

2014.09월 ♤♤ PC폰 사용료 1027회선 4,069,693 2,386,900 1,682,793 가입회선은
추정치임

2014.10월 〃 1026회선 4,075,733 2,390,479 1,685,254 〃

2014.11월 〃 1033회선 4,084,823 2,396,003 1,688,820 〃

그러나 위 현황과 같이 2014년 9월(1,027회선), 10월(1,026회선), 11월

(1,033회선) 사용료를 확인한 결과 □□□□부도 파악되지 않는 추가 회선이

다수 있으며, 매월 약 1,688,820원(사용금액 4,084,823원–할인금액 2,396,003원

할인) 정도의 통신료가 지급되고 있어 당초의 저렴한 비용으로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PC폰 도입취지가 퇴색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공사의 PC폰

가입현황을 ♤♤로부터 요청했지만, 일반 고객 상담사는 현황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제출받은 자료 또한 부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였을 정도로 관리

실태가 우려스러워 요금부과도 의심스러운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PC폰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본사 □□□□□장은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도입한 ♤♤ PC폰 착

신·전환서비스를 전면 재검토하여 현 시점에서 PC폰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 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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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실

권       고

제        목   고질민원처리 협의회 운영 개선

관 계  기 관   본사 □□□□부

내        용

급격히 증가하는 지적측량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감소 방안 마련을 위한

TF팀 운영 계획’(□□□□부-3323)에 따라 장기고질민원, 반복민원, 처분의

거부, 이의신청 및 다수인관련 민원을 정부와 공사가 민원정보를 함께 공

유하는 공동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지적측량 민원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과 발생민원 운영의 전문화를 통한 민원처리 품질향상을 위하여 고질

민원처리 협의회를 구성(2012.09.18.) 운영하고 있으며,

반복 악의성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투명한 해결과 발생민원의 전문화를

통한 민원처리 품질향상을 위하여 규제파악, 여론수렴, 제언 등 해결책 제

시를 위한 고충민원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고질민원처리협의회는 구성 이후 2012. 9. 25. 단 한차례의 워

크숍을 실시하여 도출된 근거에 의하여 본부 내 고충민원전담팀을 구성하여

확인측량, 적부심 등 민원처리를 하고 있으나, 본부 내 사무분장을 살펴보면

다른 업무와 병행하고 있어 민원업무처리에 소홀하게 대처하여 고질민원

으로 발전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고질민원처리를 위한 협의회 구성을 살펴보면 정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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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와 공사의 민원담당, 법률자문가, 외부전문가, 특별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회가 현재까지도 구성되어 있지 않고

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수당(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에 대한 예산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민원해소를 위해 도입한 고질민원처리 협의회 운영

실적이 전혀 없어 측량민원의 신속한 해결과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장은 측량민원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처리를 위하여 운영

하고 있는 옴부즈만 제도와 고질민원처리 협의회 운영을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고질민원 처리 품질향상을 위해 일관성 있는 동일한 협의회로써

통합 운영하여 민원 대응과 표준화된 민원처리로 행정력소모와 소요비용

절감을 위한 양질의 제도개선 방향을 도출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

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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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실

개  선

제        목   새업무(지적공간정보업무) 수주보상금 지급 개선

관 계  기 관   본사 ♧♧♧♧단

내        용

「새업무(지적공간정보업무)운영지침(구)2)」제2조(용어의 정의) 2항 및 5

항에 따라 “지적공간정보업무 개발”이란 지적공간정보업무 추진계획을 수

립하거나 지적공간정보업무 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추진하고“수주보상금”

은 지적공간정보업무를 수주하여 완료하였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이라 정의

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제4조(지적공간정보업무의 범위)1항및제5조(보상금의 신청), 

제6조(보상금의 지급대상 및 기간) 3항에서 위원회에서 지적공간정보업무 

개발 및 인정으로 의결된 업무로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지적공간

정보업무를 수주하여 기관별 완료금액을 기관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

되어 있다.

[보상금 신청기한 및 금액]

구분 완료금액 비 고

1분기 전년 12월 16일 ~ 3월 31일

2분기 4월 1일 ~ 6월 30일

3분기 7월 1일 ~ 9월 30일

4분기 10월 1일 ~ 12월 15일

  또한 「같은 지침」제7조(보상금의 지급기준)3항 및 제8조(지급률) 2항 2호에 

따라 지적공간정보업무 수주보상금은 새업무(지적공간정보업무) 개발 및 

수주활동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지적공간정보업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마케팅ㆍ계약ㆍ사업관리ㆍ품질관리ㆍ납품관리 등을 지원한 

기관 또는 개인에게 지급률에 따라 균등 배분하도록 되어 있으며, 업무수주 

노력, 실적 및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지급률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받

2) 새업무(지적공간정보업무)운영지침(2013.11.04. 일부개정),  신규사업 운영지침(2014.10.14.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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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서 또는 기관은 현금이나 물품 등 보상금의 지급형태, 지급방법, 지급액

을 결정하여 기관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새업무(공간정보업무) 지급률]

  

- 개발보상금 : 사업아이템 발굴, 시스템개발 등을 지원한 기관 또는 개인 1%, 

                다만, 지원한 기관 또는 개인 1%, 기관‧명인 경우 0.5%
 - 수주보상금 : 마케팅.사업관리,품질관리 지원기관 또는 개인 1%, 다만, 지원한 기관 또는 

개인 1%, 기관‧명인 경우 0.5%

그런데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지적공간정보업무를 수주하여 

기관별 완료금액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보상금 신청기한에 맞게 새 업무 수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일선 지사에서 신청한 금액을 본부에서 확인하지 

아니하고 수주보상금을 신청하였으며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본사 역시 보고된 

완료금액을 확인 절차 없이 지사에서 신청한 금액으로 심의의결을 함으로써, 

〔표 1〕과 같이 새 업무 수주보상금 신청금액과 사업완료금액의 차액이 

2013년 251,225천원, 2014년도 1,403,839천원이 발생하게 업무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1〕 [새업무(공간정보) 수주보상금 완료금액 현황]

(금액단위:천원)

연도별 지급 신청금액(A) 업무완료금액(B) 차액 (B-A) 비 고

2013년 54,579,667 54,830,892 -251,225

2014년 10,253,944 11,657,783 -1,403,839

계 64,833,611 66,488,675 -1,655,064 누락

 그리고 일선지사에서는 수주보상금을 신청할 경우 보상금 신청 기한내에 

지사장은 업무지원시스템(COS)에 등록되어 있는 새업무 완료 실적으로 신청

하여야 하며, 본부에서 본사로 지적공간정보업무 개발 및 수주보상금 지급

신청 시 새 업무 완료 실적과 수주보상금 신청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하며 본사에서는 심의의결 시 보상금 신청 기한과 수주보상금 신청금

액이 누락되거나 과다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강화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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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새 업무 수주보상금 지급은 업무수주 노력, 실적 및 기여도 등을 감

안하여 지급률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함에도 〔표 2〕와 같이 새업무 

수주보상금을 전 직원에게 일괄지급, 균등 지급하는 등 새업무 수주보상금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2〕〔2013년~2014년 새업무 수주보상금 지급 현황〕

(금액단위:천원)

구분 지급금액 지급인원 지급내역 비 고

2013.1분기 9,720 24명 기술직〇급 신〇〇외 
23명(405천원)에게 균등지급

2013.2분기 644 3명 기술직〇급 김〇〇외 
2명(215천원)에게 균등지급

2013.3분기 762 4명 기술직〇급 김〇〇외 
2명(215천원)에게 균등지급 

2013.4분기 26,384 27명
기술직〇급 권〇〇외 

5명(1,156천원),10명(868천원)에게 
균등지급 기타 11명 지급 

2014.1분기 717 3명 기술직〇급 김〇〇외 2명에게 
균등지급(239천원)

조치할 사항

     본사 ♧♧♧♧♧장은 ｢새업무(지적공간정보업무) 운영지침｣ 개선을 

통하여 보상금을 신청할 경우 업무완료 실적과 수주보상금 신청금액이 일치 

여부 확인 및 심의의결 시 보상금 신청 기한과 수주보상금 신청금액이 누락

되거나 과다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업무지원시스템

(COS)에 등록된 실적을 기준으로 개발 및 수주된 업무에 대하여 보상금이 지

급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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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실

통     보

제        목  「협상에 의한 계약」입찰공고 기간 단축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본사 각 실·부

내        용

     「계약사무처리규칙」제33조(입찰공고의 시기) 6항 및「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3)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의 시기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

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추정

가격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붙임『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현황』과 같이 ‘13.01.01부터 ’14.10.31

까지 사업부서에서 용역 및 물품을 발주하면서 각종 용역 등을 명확한 사

유없이 도로명주소기본도 현행화지원 용역 등 12건을 긴급 입찰규정을 인

용하여 공고하였다. 이는 법정 공고기간인 40일을 기산4)하지 않고 일반경

쟁 입찰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긴급사유을 달아 공고한 기간이 12일~ 2

7일로 단축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예산규모(2억 원) 이상 긴급입찰 공고기간(12～27일)로 긴급입

찰로 공고하는 경우, 시간상 제약으로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기간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규모, 난이

도, 계약체결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및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재

공고 입찰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4) 「2억원이상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현황」[붙임] ‘14년도 40일 기산하여 공고기간을 준수한 용역건은

2014년 사외보 ‘땅과사람들’ 제작용역 외 6건, ’13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외 2건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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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충족하는 제안서를 작성하여 투찰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입찰 또는 

단독입찰로 유찰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며, 특히, 2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는 바, 업체간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한

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수의계약을 반복 체결하는 형태는 미래에 발

생할 리스크를 안고 있으며 공사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교

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로 갈음할 수 있으며 계약에 관한 제반조건을 일반인에게 

알림으로써 다수인으로 하여금 경쟁에 참가하게 하고 그중에서 가장 유리한 조

건을 제시한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짧은 공고기간으로 참가하

고자 하는 업체의 참여하는 기회를 제안할 수 있다.

공고현황과 같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입찰은 반드시 법정 공고기일

을 준수하고 부득히 긴급공고 시 에는 긴급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

용을 방침문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입찰에 임하여야 한다. 또한 입찰공고 

후 재공고 유찰시에는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만 발주부서에서는 수의

계약 사유서를 작성하여 수의계약 사전협의회를 개최하여 업체선정, 규

격·제안검토, 계약 체결에 불미스러운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조치할 사항

    본사 각 실·부의 일반경쟁 입찰중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공고시에는  

발주부서의 구체적인 긴급사유 내용을 방침문서에 명확히 제시하여 입찰

에 임하여주시기 바라며 계약부서에서는 긴급공고로 인한 최종 유찰시 선

정업체의 기술·규격의 적합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수의시담에 임

하여 계약을 심의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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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이상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현황]

(2014년도)

구분 공고명 발주부서 계약방법 낙찰방법 참가
업체 낙찰업체 소요예산액 공고일자 참가마감 공고일 비고

(건)
물품 동계근무복제작(긴급) ⚛⚛⚛⚛부 일반경쟁 협상에 의

한 계약　 5 ㈜◈◈패션 1,619,679,270 ‘14.08.27 ‘14.09.19 24 　1
용역 도로명주소기본도  현행화지원 

용역
♧♧♧♧단 수의시담 　 　◈◈항업㈜ 　 ‘14.08.27 ‘14.09.19 　 　

도로명주소기본도현행화지원용
역(재공고,긴급)

♧♧♧♧단 일반경쟁 협상에 의
한 계약　 1 　 　 ‘14.08.12 ‘14.08.25 　 　

도로명주소기본도현행화지원용
역(긴급)

♧♧♧♧단 일반경쟁 협상에 의
한 계약　 1 　 480,000,000 ‘14.07.29 ‘14.08.11 14 2

용역 지식경영시스템(위랜드)고도화  
용역

☉☉☉☉부 일반경쟁 협상에 의
한 계약　 3 ◈◈◈◈브 746,900,000 ‘14.05.29 ‘14.07.09 42 공고기

간준수
용역 2014년하.동계휴양소운영용역

(긴급)
⚛⚛⚛⚛부 일반경쟁 협상에 의

한 계약　 4 ◈◈◈◈아  500,300,000 ‘14.05.08 ‘14.05.20 13 　3
용역 전자적자원관리(ERP)시스템고도

화사업(재공고)
☉☉☉☉부 일반경쟁 협상에 의

한 계약　 2 (주)◈◈◈
◈◈◈텍 　 ‘14.04.08 ‘14.04.22 　 　

전사적  자원관리(ERP)시스템 
고도화 사업

☉☉☉☉부 일반경쟁 협상에 의
한 계약　 2 　 292,600,000 ‘14.02'25 ‘14.04'08 43 공고기

간준수
용역 14년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

비시스템 운영용역
♧♧♧♧단 수의시담 　 (주)◈◈◈

드 외　 　 ‘14.04.11 ‘14.04'11 　 4
2014년부동산행정정보자료정비
시스템운영용역(재공고,긴급)

♧♧♧♧단 일반경쟁 협상에 의
한 계약　 1 　 　 ‘14.03.25 ‘14.04.08 　 　

2014년 부동산행정정보자료정
비시스템운영용역(긴급)

♧♧♧♧단 일반경쟁 협상에 의
한 계약　 1 　 875,600,000 ‘14.03.03 ‘14.03.25 23 　

용역 국토  인터넷 방송국 구축용역 ⚛⚛부 수의시담 　㈜◈◈콤 
외 　 ‘14.05.20 ‘14.05.20

국토  인터넷 방송국 구축용역 ⚛⚛부 일반경쟁 협상에 의
한 계약　 1 　 　 ‘14.04.29 ‘14.05.12 　 　

국토  인터넷 방송국 구축용역 ⚛⚛부 일반경쟁 협상에 의
한 계약　 1 　 220,000,000 ‘14.03.18 ‘14.04.29 43 공고기

간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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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고명 발주부서 계약방법 낙찰방법 참가
업체 낙찰업체 소요예산액 공고일자 참가마감 공고일 비고

(건)
용역 2014년임직원단체보험재가입

(긴급)
⚛⚛⚛⚛부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
약　

2 ◈◈◈◈◈◈
보험㈜ 1,230,000,000 ‘14.03.10 ‘14.03.21 12 5

용역 정보자산  통합유지보수용역 ☉☉☉☉부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
약　

3 ㈜◈◈택 1,106,336,000 ‘14.03.10 ‘14.04.22 44
공고
기간
준수

용역 LX홍보관구축및체험.전시물제작
용역

⚛⚛부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
약　

5 ㈜◈◈◈◈채 990,000,000 ‘14.03.03 ‘14.04.18 47 〃

용역 2014년  고객만족도조사(5종)용
역

□□□□부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
약　

6 ◈◈◈◈◈◈
컨설팅 227,856,200 ‘14.02.17 ‘14.04.01 44 〃

용역 2014년  사외보 '땅과사람들' 
제작 용역

⚛⚛부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
약　

13 ㈜◈◈ 475,200,000 ‘14.02.11 ‘14.03.25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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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구분 공고명 발주부서 계약방법 낙찰방법 참가업체 낙찰업체 소요예산액 공고일자 참가마감 공고일 비고
(건)

용역 대한지적공사정보센터신청

사이전용역(긴급)

☉☉☉☉
부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2 ㈜◈◈티 1,282,160,000 ‘13.10.22 ‘13.11.13 23 6　

용역 개인정보보호  관리시스템 

구축

☉☉☉☉
부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8 ㈜◈◈◈
◈소프트  253,000,000 ‘13.08.20 ‘13.09.30 42 공고기

간준수

용역 지적측량  업무시스템 기능

개선용역

☉☉☉☉
부 수의시담 협상에   

의한 계약
(주)◈◈
◈스 외　 　 ‘13.07.01 ‘13.07.02 　

지적측량업무시스템기능개

선용역(재공고,긴급)

☉☉☉☉
부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1 　 　 ‘13.06.11 ‘13.06.24 14 　
지적측량업무시스템  기능

개선용역

☉☉☉☉
부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1 　 1,705,000,000 ‘13.05.16 ‘13.06.11 27 　7

용역 공간빅데이터체계구축  ISP

수립(긴급)

♧♧♧♧
단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3 　  800,000,000 ‘13.06.03 ‘13.06.14 12 8　

용역 침수흔적도관리시스템기능

개선용역(긴급)

♧♧♧♧
단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4 ㈜◈◈스  660,000,000 ‘13.04.18 ‘13.04.30 13 　9

용역 2013년하계휴양소운영용역

(긴급)
복지부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4 ㈜◈◈◈
◈어  356,400,000 ‘13.04.11 ‘13.04.23 13 　10

용역 정보보안및정보자원운영컨

설팅(재공고)

☉☉☉☉
부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2 ㈜◈◈◈
◈이 　 ‘13.03.21 ‘13.04.02 13 　

용역 정보보안  및 정보자원 웅

영컨설팅

☉☉☉☉
부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2 　 231,000,000 ‘13.02.06 ‘13.03.19 42 공고기
간준수

용역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

시스템 확산 및 운영 용역

♧♧♧♧
단 수의시담 　 ㈜◈◈◈

드　 　 ‘13.03.22 ‘13.03.22 　

용역
부동산행정정보자료정비시

스템확산및운영용역(재공고,

긴급)

♧♧♧♧
단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1 　 　 ‘13.02.26 ‘13.03.12 15 　

용역 부동산행정정보자료정비시

스템확산및운영용역(긴급)

♧♧♧♧
단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1 　 450,000,000 ‘13.02.14 ‘13.02.26 1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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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고명 발주부서 계약방법 낙찰방법 참가업
체 낙찰업체 소요예산액 공고일자 참가마감 공고일 비고

(건)
용역 도로명주소기본도  정합성제고 

지원 용역
♧♧♧♧단 수의시담 　 ◈◈◈업

㈜　 　 ‘13.03.1
3

‘13.03.1
3 　

용역 도로명주소기본도정합성제고지

원용역(재공고,긴급)
♧♧♧♧단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1 　 　 ‘13.02.2
0

‘13.03.0
5 14 　

용역 도로명주소기본도정합성제고지

원용역(긴급)
♧♧♧♧단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1 　 　 ‘13.02.0
6

‘13.02.1
9 14 　

용역 도로명주소기본도정합성제고지

원용역(긴급)

♧♧♧♧단
(구)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1 　 1,000,000,000
‘13.01.2

1
‘13.02.0

1 12 12　

용역 2013년도  고객만족도 조사(6

종) 용역
□□□□부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5 ㈜◈◈◈
◈◈◈치  234,410,000

‘13.01.2
1

‘13.03.0
5 44 공고기

간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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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실

권       고

제        목   정보시스템 용역업체 관리 절차 개선

관 계  기 관   ☉☉☉☉부

내        용

☉☉☉☉부는 2011. 12. 28. ㈜▣▣▣▣▣와 ㈜◈◈◈◈◈◈가 구성

한 공동수급체(이하 원도급자)와 정보시스템 데이터세트 전환용역 계

약을 체결하였으며 ㈜▣▣▣▣▣와 ㈜◈◈◈◈◈◈는 아래 [표]와 같이

각각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진행하였다.

[표] [정보시스템 데이터 세트 전환용역 계약 관련 사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 3(하도급의 승인) ①항은 ‘소프

트웨어 사업자가 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소프트웨어사

업자에게 하도급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 승인을 받아야한다.’ 고 규

정하고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①항 2호는 승인 없이 하

도급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도급자가 정보시스템 데이터세트 전환용역 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부의 장에게 서면으로 사전

계약상대자 하도급계약일 하도급 업체 하도급 금액

㈜▣▣▣▣▣ 2012.02.01. ◈◈◈시스템 49,203,000

㈜◈◈◈◈◈◈ 2012.03.04. ㈜◈◈스 2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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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승인을 받아야 하고, ☉☉☉☉부는 원도급자가 승인 없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진행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지체 없이 원도급

자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원도급자가 위의 [표]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통해 용역을 진

행하였음에도 ☉☉☉☉부의 장에게 하도급승인을 사전에 서면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는 하도급에 대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원도급자로부터 통보받기

전에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원도급자로부터 주간·월간 업무보고등을

통해 투입인력 및 하도급 계약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제출받아야 하나

하도급계약에 대한 보고체계가 미흡하여 관리절차를 우회한 것으로 나

타났다.

조치할 사항

☉☉☉☉☉장은 소프트웨어 사업의 용역 진행 시 원도급자의 하도

급계약에 관한 사항을 통제할 수 있도록 관리 절차를 강화할 것을 권고

하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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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실

개       선

제        목   계약금액감액에 따른 선금반환 규정 마련 필요

관 계  기 관   ♢♢부

내        용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2조의2 ①항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

과하지 않는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52조

의3 ①항은 선금을 지급할 때 선금보증서를 제출받아 채권을 확보하도

록 정하고 있다.

계약금액이 감액된다면 선금지급한도도 감소하는바 한도를 초과하

여 지급된 선금은 마땅히 반환되어야 하며, 이행보증보험 약관상 계약

금액의 감액은 주계약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되어 유사 시 보험계약의

효력상실5) 논란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는 정부 입찰·계

약 집행기준 을 2014년 1월 개정하여 선금반환업무 및 채권확보와 관련

된 규정을 [별표]와 같이 마련하였다.

따라서, ♢♢부는 계약금액 감액에 따른 선금반환 업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정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의 규정을 계약사

무처리규칙 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별표]와 같이 공사의 계약사무처리규칙 에 계약금액 감액

5)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될 경우 보험사에 보험금의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채권확보를 

하지 않고 선금을 지급한 것 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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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선금반환업무 및 채권확보와 관련된 규정이 반영되지 않고 있

어 선금반환과 관련된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처리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장은 계약금액 감액에 따른 선금반환 업무가 안전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계약사무처리규칙 을 개정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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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선금반환 규정 비교

공사 계약사무처리규칙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반환) ①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받은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잔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

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

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에 따른 이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기타 사정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을 경

우

  ② ~ ④(생략)

제38조(반환청구) ①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

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

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

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

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삭제>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

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② ~ ④(생략)

 <신설> ⑤제1항제5호의 경우 계약금액이 감

액되는 비율 만큼 선금을 반환청구 해야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선금이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선금지급율을 초

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

터 변경계약에 따른 배서증권 징구 등 채권확
보를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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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실

권       고

제        목   정보시스템 용역업체 관리 절차 개선

관 계  기 관   ☉☉☉☉부

내        용

☉☉☉☉부는 2011. 12. 28. ㈜▣▣▣▣▣와 ㈜◈◈◈◈◈◈가 구성

한 공동수급체(이하 원도급자)와 정보시스템 데이터세트 전환용역 계

약을 체결하였으며 ㈜▣▣▣▣▣와 ㈜◈◈◈◈◈◈는 아래 [표]와 같이

각각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진행하였다.

[표] [정보시스템 데이터 세트 전환용역 계약 관련 사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 3(하도급의 승인) ①항은 ‘소프

트웨어 사업자가 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소프트웨어사

업자에게 하도급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 승인을 받아야한다.’ 고 규

정하고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①항 2호는 승인 없이 하

도급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도급자가 정보시스템 데이터세트 전환용역 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부의 장에게 서면으로 사전

계약상대자 하도급계약일 하도급 업체 하도급 금액

㈜▣▣▣▣▣ 2012.02.01. ◈◈◈시스템 49,203,000

㈜◈◈◈◈◈◈ 2012.03.04. ㈜◈◈◈스 2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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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승인을 받아야 하고, ☉☉☉☉부는 원도급자가 승인 없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진행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지체 없이 원도급

자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원도급자가 위의 [표]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통해 용역을 진

행하였음에도 ☉☉☉☉부의 장에게 하도급승인을 사전에 서면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는 하도급에 대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원도급자로부터 통보받기

전에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원도급자로부터 주간·월간 업무보고등을

통해 투입인력 및 하도급 계약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제출받아야 하나

하도급계약에 대한 보고체계가 미흡하여 관리절차를 우회한 것으로 나

타났다.

조치할 사항

☉☉☉☉☉장은 소프트웨어 사업의 용역 진행 시 원도급자의 하도

급계약에 관한 사항을 통제할 수 있도록 관리 절차를 강화할 것을 권고

하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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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실

개       선

제        목   경영정책위원회 심의요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본사 ♣♣♣♣실

내        용

경영전략 및 분석평가에 관한 규정 제49조(설치) 1항에 따라 “공

사의 발전을 위한 경영에 관한 중요한 정책결정사항을 심의․의결하

기 위하여 경영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며, 제50조(심의․의결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 [표 1]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54조, 제55조 2항 및 제57조 1항과 2항에 따르면 제안

부서의 장은 공사의 발전을 위한 경영에 관한 중요한 정책결정사항[표

1] 심의․의결사항 현황에 대하여 경영정책위원회 심의요구서를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는 경영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도출된 심의결과를 위원장이 확

정한 결과에 대하여 경영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의결서를 작성하여 제안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안부서의 장은 송부된 의결서를 붙

여 그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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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심의․의결사항 현황]

구분 심의․의결사항

1 중장기 전략경영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경영목표의 설정 및 변경

3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4 운영계획의 수립 및 변경

5 예산의 편성 및 변경

6 정관의 변경

7 기존 및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적격성·사업확대에 관한 사항

8 리스크 관리(경영, 사업 등)에 관한 사항

9 내부평가 편람의 작성·변경에 관한 중요한 사항

10 다른 기업체나 사업에 대한 출자·출연

11 인력 또는 예산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의 신설 또는 폐지

12 2억 이상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단위업무)의 신설, 변경

13 대물계약체결, 변제 및 비업무용 자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14 상임이사를 달리하는 부서 간 조정·협의 또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

15 그 밖에 경영정책추진 상 중요한 사항으로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런데도 경영전략 및 분석평가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13. 7. 1.

부터 2014.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표 2]와 같이 경영정책위원회를 1건

만 운영하였다.

[표 2] [경영정책위원회 운영 현황]
(기준일:2013. 7. 1.～ 2014. 11월 현재)

연도 개최일 회의안건 회의내용 발의부서

2014 2014. 8. 13.
비업무용자산(토지, 회원권)
매각(안) 적정성 심의

대물계약체결및대물변제로
취득한비업무용자산매각의결

✪✪✪✪실
♢♢부

가. “경영정책위원회” 심의요구서 미제출

공사의 발전을 위한 경영에 관한 중요한 정책결정사항인 “◇◇원이전

관련 부지매입계획” 외 54건(따로붙임 1)에 대해 사업부서에서는 “경영

정책위원회”에 심의요구서를 제출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을 적법하

게 추진하여야 하나 심의․의결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등 업무를 소홀

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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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영정책위원회” 운영 및 내부통제 관리 부적정

경영전략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경영정책위원회” 운영 및 내부통제

를 통하여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적법성․타당성과 예산집행 등의 행정

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경영정책위원회” 심의․의결 대상 업무 중 위 현황과

같이 2013. 7.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단 1건만 심의요구에 따라 처리

하였다.

다. 2억 원 이상 신규 사업 예산배정 부적정

사업부서에서는 [표 2] 제목현황과 같이 2억 원 이상 추가예산이 소요

되는 사업의 신설은 심의요구서를 제출하여 “경영정책위원회” 의결을 받

아야 하는데도 예산통제부서의 내부방침(♣♣♣♣실-495: 2014. 1. 22.) “2014

년도 수시 배정예산 내역 통지”를 근거로 하여 신규소요 및 수시 배정예산

에 대하여 사전에 총괄예산부서에 승인을 받은 후 총 8건 6,254,938천

원에 대하여 예산집행 및 사업을 진행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

되지 않고 있다.

[표 2] [2억 원 이상 신규사업 예산배정 내역(2013. 7. 1.~ 2014. 11월 현재)

(단위: 건/천 원)

구분 사업명 예산액 배정일 요청부서 비고
계 8건 6,254,938
1 방글라데시 EDCF F/S 용역 280,000 2013. 8.23. ☆☆☆☆부
2 베트남 ODA사업 236,729 2013. 9. 5. ☆☆☆☆부
3 본사 직원 사택 임차보증금 2,500,000 2013.10.24. ✪✪✪✪실
4 임원 사택 구입 1,600,000 2013.10.25. ✪✪✪✪실
5 퇴직금 DC형 전환자 ‘13년분 납입 469,830 2013.12.31. ⚛⚛⚛⚛부
6 동계근무복 제작 408,879 2014. 8.25. ⚛⚛⚛⚛부 부족액

한도증액

7 공간 빅데이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 359,500 2013. 7. 9. ♧♧♧♧단
8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보수 사업 400,000 2014. 6.24. ♧♧♧♧단

라. LX정책간담회와 정책결정기구의 혼선

LX정책간담회6)(구 목요정책(조정)회의) 안 건(따로붙임 2) 총53건 중 12건은

6) ‘13년 목요정책(조정)회의 추진결과 및 ’14년 운영계획(안): ♣♣♣♣실-664(2014. 1. 29.)에서 주요 사안은 “경영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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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발전을 위한 경영에 관한 중요한 정책결정사항임에도 “경영정책

위원회” 심의․의결을 하지 않고 사업부서에서 LX정책간담회가 공사

“정책결정기구”로 혼선하여 LX정책간담회 보고 후 정책결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LX정책간담회는 사업부서의 정책 안건에 대한 공유 간담회

역할과 임직원의 소통 채널의 역할이 되어야 하며, LX정책간담회가

“정책결정기구”역할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공사의 발전을 위한 경영에

관한 중요한 정책결정사항은 LX정책간담회 결과를 반영하여 경영전략

및 분석평가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경영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

해 결정되어야하며 경영전략 담당부서의 장은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사장(♣♣♣♣♣장)은 경영전략 및 분석평가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공사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결정사항은 경영정책위원회 심의․의결

을 통하여 사업부서에 처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회”에서 상정․의결되어야 하나 목요정책(조정)회의만으로 정책이 결정된 것으로 판단하는 문제점이 있어, 공사“정책
결정기구”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의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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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경영정책위원회 심의 대상 유형]

구분 제목 사업부서 결재일자 사업비(천원)

1 「◇◇원이전」관련 부지매입계획 ✪✪✪✪실 2013-07-08 2,000,000

2 ◇◇원이전 건축 설계 추진 계획 ✪✪✪✪실 2013-07-16 3,110,542

3 경영평가 인센티브 지급 계획(안) ♢♢♢♢부 2013-07-16 19,293,285

4 사업목표 및 인력조정(안) ◀◀◀◀실 2013-07-19 -

5　 2013년 조직개편(안) ♣♣♣♣실 2013-08-20 -

6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 보고 ♣♣♣♣실 2013-09-17 13,000,000

7 본사(여의도).서울본부 등 사옥관리계획 검토 보고 ✪✪✪✪실 2013-09-29 -

8 정보센터 지방이전 추진계획(안) ☉☉☉☉부 2013-10-10 2,160,600

9 지방이전에 따른 사택 매입 및 임차계획
본사 ★★★★★★

단
2013-10-10 4,750,000

10　 중기(14~18)경영계획(안) ♣♣♣♣실 2013-10-11 -

11　 3D 공간정보사업추진을 위한 장비구입(안) ♧♧♧♧단 2013-10-14 319,000

12　 사택 매입 및 임차 계약 체결
본사 ★★★★★★

단
2013-10-15 4,750,000

13 정원증원 및 직군(기능직) 정원조정(안) ♣♣♣♣실 2013-10-18 -

14　 신사옥 이전계획(전북 혁신도시)
본사 ★★★★★★

단
2013-10-21 90,000

15　 2013년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계획(안) ♣♣부 2013-11-14 22,800

16 본사 지방이전에 따른 이주수당 등 지급계획(안) ♣♣♣♣실 2013-11-18 1,279,600

17　 정보자산 통합유지보수 용역 연장 추진계획(안) ☉☉☉☉부 2013-11-19 131,963,600

18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 지급(안) ♧♧♧♧단 2013-12-13 500,000

19 CEO경영방침및경영지침보고(2014～2016) ♣♣♣♣실 2013-12-13 -

20　 2014년도 부동산관리계획 ✪✪✪✪실 2013-12-16 -

21　 부지매입 계약체결 ♢♢♢♢부 2013-12-16 730,000

22 14년 경영목표 및 사업계획 ♣♣♣♣실 2013-12-24 -

23 2014년도 예산편성안 보고 ♣♣♣♣실 2013-12-24 484,000,000

24 2014년도 주요 인사제도 개선(안) ♣♣부 2013-12-30 -

25 2014년 인력운영계획(안) ♣♣♣♣실 201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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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사업부서 결재일자 사업비(천원)

26 2014.『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운영 계획 ☉☉☉☉부 2014-01-02 -

27 LX 홍보관 구축 계획(안) ⚛⚛부 2014-02-18 900,000

28 2014년도 예산운영계획(안) 보고 ♣♣♣♣실 2014-02-19 484,000,000

29 2014 ☉☉☉☉부 인력운영 계획(안) ☉☉☉☉부 2014-02-19 -

30 정보시스템 보안강화를 위한 장비 구입(안) ☉☉☉☉부 2014-03-27 378,000

31 ‘14년국가공간빅데이터구축참여 및 LX-빅데이터 사업 계획(안) ♧♧♧♧단 2014-04-07 497,000

32 지적측량업무시스템 헬프데스크 운영계획(안) ☉☉☉☉부 2014-04-11 394,430

33 『2014년사할린한인묘현황파악』 사업 추진 계획 (안) ◉◉◉◉부 2014-04-24 302,500

34
스마트워크인프라구축을통한 지식경영 시스템(위랜드) 고도화

추진계획(안)
☉☉☉☉부 2014-05-07 750,000

35 「2014 스마트국토엑스포」개최 추진계획(안) ◉◉◉◉부 2014-05-14 450,000

36 행정구역에 따른 본부 및 지사 설치 규정 개정 검토 보고 ♣♣♣♣실 2014-05-19 -

37 재해복구센터 2단계 구축 추진(안) ☉☉☉☉부 2014-06-03 1,324,990

38 세계은행(WB) 직원파견 추진계획(안) ◉◉◉◉부 2014-07-04 197,773

39 내부경영성과 평가 개선(안) ♢♢♢♢부 2014-07-09 -

40 2014년도 예산집행지침 개정 ♣♣♣♣실 2014-07-09 -

41 예비비(경영평가 성과급) 예산 이용 ♣♣♣♣실 2014-07-15 7,000,000

42 14년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보수사업 추진계획(안) ♧♧♧♧단 2014-07-15 2,470,000

43 13년 경영평가 인센티브 지급 계획(안) ♢♢♢♢부 2014-07-17 19,058,207

44 본사 네트워크 망분리 사업 추진(안) ☉☉☉☉부 2014-08-08 733,000,000

45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검토 보고 ✪✪✪✪실 2014-08-19 1,508,750,000

46
◇◇원신축사업의효과적수행과 예비타당성 사전조사를 위한 연

구용역 위탁계획
✪✪✪✪실 2014-09-18 100,000

47 공간정보산업선도를위한 연구개발제도 개선방안 보고 ♣♣♣♣실 2014-09-19 -

48 14년 SW융합기술고도화(R&D) 사업 추진 계획 ♧♧♧♧단 2014-09-22 341,000

49 국토조사용 시스템 개발 계획(안) ♧♧♧♧단 2014-09-25 98,600

50 빅데이터 활용 재난관리 시범사업 추진 계획 ♧♧♧♧단 2014-09-26 180,000

51 비업무용 부동산(대물토지) 매각 추진 ♢♢♢♢부 2014-09-26 1,204,875

52 2014년 일반직(기능직/보조직/보조인력) 전직계획 ♣♣부 2014-09-29 -

53 지적측량과 국토정보사업 구분 ♣♣♣♣실 2014-10-20 -

54 공간정보 인재양성 계획 보고 ♣♣부 2014-10-28 -

55 공사 영문사명 변경(안) ♣♣♣♣실 2014-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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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2013년 LX 정책간담회 추진 현황]

일자 보고부서 보고안건 주요성과 진행사항

7.25. ✪✪✪✪실 본사 사옥 이전 종합 계획(안) 보고 이전 완료 완료

8. 1.
♧♧♧♧단 LX 통합공간정보관리체계 구축 계획 SIMC기반의 시스템 구축 중 완료

▣▣▣▣▣▣원 창조경제와 새로운 공간정보 프레임 LX신규사업 확대에 따른 기초자료 완료

8. 8.
☆☆☆☆부 해외봉사활동 효율성제고를위한개선방안 지속적인 해외 공헌활동 추진 완료

♢♢부 ‘13년상반기재무결산현황 위랜드를 통해 공사 가계부 공개 완료

8.22.
mmmmmmm단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방향 검토보고 330개 지구중 311개 지구 계약 추진 완료

◑◑◑◑원 리더십역량개발 사이버과정 중간보고 사이버 교육과정(리더십) 개발 완료

8.29. ♣♣♣♣실 2013 하반기 예산 운영방안 검토 예산절감인센티브강화(예산3.0센터구축) 완료

9. 5.
◀◀◀◀실 미수수수료 관리지침 제정 계획 진행중(부서, 각 본부와 협업하여 진행) 완료

□□□□부 고객만족도 조사에 따른 고객관리방안 진행중(중앙 부처의 일정 지연) 완료

9.12.
☉☉☉☉부 2013 정보보안 대책 및 업무추진 진행중(장기업무) 완료

▣▣▣▣▣▣원 2013 스마트국토엑스포행사추진사항 보고 행사 개최 완료 완료

9.26. ✪✪✪✪실 종전부지 활용방안 서울본부, ○○원 이전 완료 진행중

10.10. ♣♣♣♣실 국정감사 독해 국정감사의 성공적 추진 완료

10.17.
✪✪✪✪실 사옥이전관련 이전 완료 완료

▣▣▣▣▣▣원 오픈플랫폼사업단 운영계획 진행중(2018년 완료 예정) 진행중

10.24. ♣♣♣♣실 국감대비 질의 답변서 사전 독해 국정감사의 성공적 추진 완료

10.31. ▣▣▣▣▣▣원 2013 스마트국토엑스포행사추진사항 보고 행사 개최 완료 완료

12.12.
♣♣♣♣실 14년 예산계획(안) 최종예산계획정부제출및지속절감추진 완료

♧♧♧♧단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 지급(안) 출연금 지급완료 완료

12.19. mmmmmmm단
고해상도 영상기반 실감 지적 콘텐츠

구축 및 지적재조사 활용 연구
지적재조사 사업에 적극도입 예정 진행중

12.26.
⚛⚛부

LX 홍보관 구축계획(안) 추진중(‘14년 완료예정) 진행중

국토인터넷 방송국 구축계획 추진중(‘14년 완료예정) 진행중

✪✪✪✪실 본사 신사옥 개청식(안) 추진중(‘14.1.27 예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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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LX 정책간담회 추진 현황]

일자 보고부서 보고안건 주요성과 진행사항

1. 9.
✪✪✪✪실 신사옥 개청식 개청식 완료(1월 27일) 완료

□□□□부 고객기념품 구매계획 기념품 3개 품목 통합발주 완료

1.16.
✪✪✪✪실 사회공헌활동 추진전략 용역 결과 보고 사회공헌 체계 확립 및 브랜드 확정 완료

☉☉☉☉부 정보센터 이전 경과보고 정보센터 이전 완료(1.30～2.2) 완료

1.23. ✪✪✪✪실 신사옥 개청식 최종보고 개청식 완료(1월 27일) 완료

2. 6. ♣♣♣♣실 성과협약서 사전검토 협약식 완료(2014.02.10) 완료

2.20. ⚛⚛⚛⚛부 근무복 디자인 개발 디자인 수정 후 연말 지급 예정 완료

3. 6.

✪✪✪✪실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보고 안전점검 실시 완료

♣♣부 2014년 신입사원 채용규모 검토
채용 규모 확정 후 신입사원 공채
진행(96명 채용, 6.16일 채용)

완료

♧♧♧♧단 세미나 진행사항 보고
제1회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완료(2014.03.13)

완료

3.20. mmmmmmm단 14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계획 보고 사업 추진 시 토론 내용 반영 완료

4. 3.
□□□□부 무료법률 상담 추진 만성 초등학교 실시(4.16) 완료

☉☉☉☉부 2014년 바로처리센터 운영계획 접수 인력 전환 배치 등 검토 진행중

4.22.
♧♧♧♧단 공간 빅데이터 큐레이션 계획 추진전략 및 사업계획 수립 완료

♢♢부 법인 체크카드 도입 검토 프로그램 개발 및 처리 방안 협의 중 진행중

5.27.
⚛⚛부 LX홍보관 구축 착수보고 6월 17일 착공 실시 진행중

✪✪✪✪실 종전부동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제출 예정 진행중

6.12. ✪✪✪✪실 ◇◇원 설계계획 보고 예비타당성 조사 계획 방침 추진 진행중

6.19. ♣♣♣♣실 창조주니어보드 발대식 발대식 및 임명장 수여 완료

6.23. ♣♣♣♣실 본부장 회의 주요 현안 사항 논의 완료

7.10.
♣♣♣♣실 사장님 부재중 업무보고 부서별 주요 현안 사항 보고 완료

♢♢♢♢부 2013년 경영평가 결과보고
13년 경영평가의 주요 사항 및

관리방안 공유
완료

7.24. ♣♣♣♣실 직무성과협약 및 하반기 업무보고
미흡한 성과협약 과제가 정상 추진 될
수 있도록 월별 관리, 점검 실시

완료

8. 7. ▣▣▣▣▣▣원 스마트 국토엑스포 추진현황 보고 국토엑스포 개최 완료 완료

8.28. ✪✪✪✪실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본사 부지 효율성 검토 진행중

9.18. CEO 사장님 특강
시스템 다이나믹스 개요 및 활용사례

공유
완료

10. 2. ♢♢♢♢부 경영평가 중간 실적 보고
14년도 경영평가 우수등급 달성 방안

공유
진행중

10.23.
◀◀◀◀실 실습생 제도 개선

관련 학교 등 다양한 의견 수렴 후
개선 방안 도출

진행중

☉☉☉☉부 지적측량시스템 통합
현업 사용자 의견 조사 완료,

통합사업추진에 따른 리스크 검토 중
진행중


